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    정 2015. 4. 3. 일부개정 2016. 2. 22.

일부개정 2016. 4. 11. 일부개정 2016. 6. 29.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17. 3. 20.

일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2. 26.

일부개정 2018. 4. 2. 일부개정 2019. 2. 8.

일부개정 2019. 2. 15. 일부개정 2019. 5. 20.

일부개정 2019. 9. 26. 일부개정 2020. 1. 14.

일부개정 2020. 9. 29. 일부개정 2021. 1. 8.

일부개정 2022. 1. 5. 일부개정 2022. 4. 7.

일부개정 2022. 8. 11. 일부개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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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2023. 1. 9. 제20차 개정 >

ㅇ 【별표 2】 보수기준표 등 변경

- 보수기준표(별표 1) 개정,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조정, 인건비

지원기준(가족수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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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

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Ⅰ. 추진방침

○ 부처별, 사업별 개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의 100% 달성

○ 시설별로 서로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연봉제로 개편

○ 직급체계 일원화로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Ⅱ.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1.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 시설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
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
차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구   분 현  행 개  선

급여체계
기본급 + 7개수당(자활)
기본급 + 9개수당(여성)
기본급 + 5개수당(아동)

기본급 + 2개 수당
* 분권시설과 동일

직급체계

4개 직급(자활)
7개 직급(여성)
2개 직급(아동)

3개 유형
(유형별로 2~7개 직급)

단일 직급체계
(9개 직급)

정원책정 - 시설별․직급별 정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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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현실화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대비 평균 80%의 보수 수준을 2018년까지

100%로 현실화하여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보수 현실화 목표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대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하위직위) 84%
90% 93% 96% 100%

(고위직위) 77%

3. 급여체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별도 수당 설치 금지

구 분
현 행 개 선

(2015년 시행)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기본급

연 봉

기본급(본봉)

연 봉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 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토요근무수당
기타 상여금

추가운영비

명절(효도)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계 연봉 + 3개수당 기본급 + 15개 수당 연봉 + 2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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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급체계 개선

○ <개선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 직급체계화> <개정 2016. 6. 29.>

- 보건복지부 직급체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계 일원화

- 직급체계 :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 ~ 7급)

< 직급체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 관장․원장은 시설장 직급, 부장은 사무국장 직급, 과장은 1급 직급으로 간주

단, 사회(노인)복지관의 부장은 1급, 과장은 2급으로 봄

 <보수지급 기준표 보수적용 기준>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는 매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직급별 보수적용 기준 (단, 2017.1.1.부터 적용)
* 2023년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 보수직급 기준표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본급×12월) + 명절휴가비(기본급×120%)

직급체계 보수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시설장 (일반직) 관장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국장

1급 (일반직) 1급

2급 (일반직) 2급

3급 (일반직) 3급

4급 (일반직) 4급

5급 (일반직) 5급
6급 (관리직) 3급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7급 (관리직) 4급

촉탁의사 (의료직) 촉탁의사
2023년 보건복지부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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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연한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기준 적용   ※ 현 시설 근무연수임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주1) 직급별 승진은 정원 범위내에서 가능

주2)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은 적용 제외

6. 채용 및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ㅇ (채용)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

* 채용 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수 적용을 위한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부여 기준과 채용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ㅇ (최초 직급)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 후 시설 규모(종사자 수)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에 따라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부여

* 근무경력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제외)

 시설장

ㅇ (5인 미만 시설)

- 시설장으로 최초직급을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에 따라 하위 

직급인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ㅇ (5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시설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시설장
2 ~ 4인 × 15년 이상 15년 미만
5 ~10인 15년 이상 7년～15년 7년 미만

11인 이상 20년 이상 10년～20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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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ㅇ (11인 미만 시설)

- 사무국장으로 최초직급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에 한해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ㅇ (11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사무국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사무국장 1급

사무국장
11인 미만 × 12년 이상

11인 이상 15년 이상 7년 이상 ～ 15년 미만

 일반종사자

ㅇ 직책(직위)은 있으나 특정 직급 명시가 없는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직 등은 

5급, 기능직 또는 관리직은 7급으로 최초 직급 부여

< 최초직급 부여기준 (직급 명시 없는 경우) >

시설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지역자활센터 실장 부․과장 팀장

여성인권시설 상담원 상담원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복지사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과장 선임상담원 상담원
요양보호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과장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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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최초 채용직급은 시설별 해당직급 정원 범위 내에서 부여

<예시> 자격조건이 2급이라 하더라도 2급 정원이 없으면 3급으로 부여하되, 해당직급 결원시는

승진 최소연한에 관계없이 승진가능

주2)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최초직급

부여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시설에서 24개월이상 근무해야 함

주3)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단, 정원 범위내)

7. 시설유형별, 종사자별 직급별 정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이며, 시설 자체 부담으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2015. 1. 1 기준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 2015. 1. 1 이후 다음 직급으로 승진임용은 해당 직급(승진 임용된)에서 해당

시설에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주1) 5인 미만 시설장인 경우 인건비 지원은 사무국장급으로 조정 부여
주2) 여성인권시설인 경우 (상담원 3명이상) 5인 이상 시설에 대해 2급 1명 정원책정

시설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상담원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

상담원 상담원
사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임상심리 보육사

공동생활가정 보유사

청소년쉼터 팀장,
상담원 행정원

다문화가족 팀장 팀원

노숙인재활시설 사무국장 정신보건
전문요원

상담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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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건비 지원대상 종사자 직위(급) 부여기준(최초 제정시)

□ 2015년 1월 1일 기준(최초 직급부여)

▪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임

▪ 2015. 1. 1기준(안)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단,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최초지원 직급에서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이 경과해야함(예시)

직급별 승진최소 연한 : 2급은 4년이상, 3급 3년 이상 현시설 근무자

○ (지역자활센터, 여성인권시설) 현재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하여 호봉획정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미적용)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 생활복지사는 4급 1호봉

-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 미인정. 단, 운영주체의 후원금 등 

예산 범위에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자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운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받음

○ 현행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은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

- (1직급 승진임용 원칙) 5급→4급, 4급→3급, 3급→2급

단)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하되,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임용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함

□ 최초직급부여 이후(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 <개정 2016. 6. 29>

○ 상위 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7.1.1.부터 적용)

〈2017.12.31. 삭제〉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년 승진자 포함)

〈2018.1.1. 시행〉
* 단, 2015년에 1호봉을 감하여 승진한자는 2015년 승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호봉을 재

획정하되 재획정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년 1.1.부터 재획정된

호봉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 2018. 1. 1. 시행〉

○ 상위직급으로 승진은 해당 직급에서 해당시설에 승급 최소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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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24개월이상(해당직급 승진 최소연한 충족) 근무해야 함

단,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 (단, 정원 범위내)

Ⅲ. 보수지원 기준

1. 적용 보수표

구 분 개소수 인원
적용보수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0 441 -

지역자활센터 4 26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90%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93%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96%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100%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100%

성폭력피해상담소 2 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2
성매매피해상담소 1 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 5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1 6

가정폭력상담소 3 1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3
여성긴급전화1366 1 16
이주여성쉼터 1 5

폭력여성이주여성쉼터 1 8
지역아동센터 66 147
다함께돌봄센터 1 2

아동보호전문기관 2 26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공동생활가정 4 12

노인보호전문기관 2 1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4

청소년복지시설 7 44
다문화가족 2 10

건강가정지원센터 1 5
노숙인재활시설 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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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1) 시설별 지원시간
ㅇ 이용시설 : 지원상한 월 2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ㅇ 생활시설 : 지원상한 월 4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는 생활시설 기준 지원상한시간 적용

  2)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 2023. 1. 9. >

ㅇ (산정기준) 전년도 시간외수당 단가 대비 보건복지부 보수기준 

인상률 1.7% 적용

구 분 시설장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23년 (미지원) 12,270 11,100 10,630 10,170 9,720 9,260 8,790 8,350

2022년 (미지원) 12,070 10,920 10,460 10,000 9,560 9,110 8,650 8,220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 위 기준은 시설지원 단가로, 시설별로 지원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시설 연봉제 시행(권장)

□ 시행일 : 2015년 

□ 급여체계

ㅇ 급여체계 : 연봉 + 3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 급여의 지급

○ 급여의 총액을 시설별 보수지급지침에 의해 지급

○ 퇴직적립금 : 총 급여의 12분의 1(매월 적립)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퇴직시 또는 매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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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사자 인건비 지원방식

□ 인건비 지원내역(연간) <개정 2016. 6. 29>

구  분 지원기준 지급시기 비 고

급

여

연  봉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에 의함 매 월

수

당

가족수당

 ∘ 배우자: 40천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천원

 ∘ 자녀: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천원

   <개정 2023. 1. 9.>

매 월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장 지원 제외

매 월

위험수당
∘월 10만원 
* 적용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4), 노숙인시설(2)

매 월

4대 보험 ∘총 급여의 일정분 매 월 사업주부담분

퇴직적립금 ∘총 급여의 12분의 1 매 월
1년이상 

근무자 지급

□ 4대보험 요율표 : 연도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에 의함

□ 인건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인건비 지원 

- 보수지급 기준표와 시설별로 종사자의 직급별 호봉별 인건비 총액 산정 

후 국고지원 기준액 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지원

* 인건비총액 : 연봉 + 2개수당(시간외․가족수당) + 4대보험 + 퇴직적립금등

※ 국고지원 기준액에서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인건비 대비 차액 지방비 보전

○ 집행 및 정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설별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0.1.14. 13차 개정>

*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시행

* 도 인건비 지원 기준 미준수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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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 최초 제정일 : 2015. 4. 3. (적용시기 : 2015. 1. 1.)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6. 6. 29.)

- 2016. 2. 22.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변경

- 2016. 4. 11.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 2016. 6. 29.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한 보수체계 적용 변경   

(단, 직급별「보수지급 기준표」보수적용 기준 및 승진시 호봉 적용기준

개정사항은 2017.1.1.부터 적용)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7. 9. 24)사항은 2018.1.1.부터 시행한다.

○ 가이드 일부개정 : 2018.2.26. (보수기준표 및 시간외수당)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8. 4. 2.(가정폭력피해상담소 신규 개소 

시설 정원조정, 지역아동센터 정원조정 및 

폐업시설 정원 삭제)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2. 8.(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2. 15.(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5. 20.(시간외수당 단가 변경)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9. 26.(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0. 1. 14.(보수, 시간외수당, 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0. 9. 29.(시설 유형 추가, 정원 조정 등)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1. 1. 8.(보수지급 기준표 등)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2. 1. 5.(보수지급 기준표 등)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2. 4. 7.(별표2 시설별 정원표 변경)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2. 8. 11.(별표2 시설별 정원표 변경/

피해장애인쉼터 신규개소)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2. 12. 23.(별표2 시설별 정원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추가)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3. 1. 9.(보수지급 기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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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23.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표 

(단위 : 원 / 년)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36,006,960 33,996,600 32,412,600 29,924,400 28,509,360 27,370,200 26,966,280 26,823,720 26,539,920

2호봉 37,234,560 35,110,680 33,456,720 30,666,240 29,190,480 27,883,680 27,611,760 27,304,200 26,842,200

3호봉 38,496,480 36,375,240 34,676,400 31,482,000 30,018,120 28,394,520 28,077,720 27,845,400 27,313,440

4호봉 39,927,360 37,613,400 35,925,120 32,762,400 30,841,800 29,131,080 28,756,200 28,361,520 27,817,680

5호봉 41,565,480 39,028,440 37,270,200 34,119,360 31,673,400 29,901,960 29,462,400 28,911,960 28,308,720

6호봉 43,280,160 40,568,880 38,781,600 35,521,200 32,831,040 30,667,560 30,312,480 29,436,000 28,944,960

7호봉 44,992,200 42,104,040 40,289,040 36,982,440 34,011,120 31,812,000 31,487,280 30,459,000 29,424,120

8호봉 46,763,640 43,872,840 41,826,840 38,450,280 35,257,200 33,069,960 32,639,640 31,550,640 30,201,600

9호봉 48,548,280 45,642,960 43,581,120 39,875,880 36,565,320 34,254,000 33,609,840 32,440,320 31,157,280

10호봉 50,244,480 47,368,200 45,318,240 41,395,200 37,771,800 35,287,560 34,681,680 33,578,160 32,225,160

11호봉 51,939,360 48,945,600 46,940,520 42,798,360 38,976,960 36,206,280 35,515,920 34,401,840 33,051,480

12호봉 53,605,200 50,376,480 48,355,560 44,066,880 40,052,760 36,996,960 36,352,800 35,333,760 33,856,680

13호봉 55,036,080 51,647,640 49,597,680 45,174,360 41,086,320 37,754,640 37,010,160 36,198,360 34,702,800

14호봉 56,205,600 52,840,920 50,831,880 46,250,160 42,073,680 38,529,480 37,596,240 36,669,600 35,344,320

15호봉 57,384,360 53,976,120 52,072,680 47,281,080 43,020,120 39,330,720 38,311,680 37,085,400 35,902,680

16호봉 58,499,760 55,065,120 53,178,840 48,255,240 43,930,920 40,201,920 38,974,320 37,807,440 36,458,400

17호봉 59,545,200 55,983,840 54,137,160 49,183,200 44,787,600 41,067,840 39,609,240 38,514,960 37,159,320

18호봉 60,533,880 56,928,960 55,099,440 50,084,760 45,613,920 41,892,840 40,361,640 39,223,800 37,840,440

19호봉 61,459,200 57,830,520 55,956,120 50,880,720 46,379,520 42,634,680 41,100,840 39,821,760 38,561,160

20호봉 62,285,520 58,685,880 56,785,080 51,676,680 47,126,640 43,358,040 41,846,640 40,398,600 39,169,680

21호봉 63,097,320 59,454,120 57,596,880 52,411,920 47,820,960 44,008,800 42,509,280 41,088,960 39,853,440

22호봉 63,877,440 60,178,800 58,344,000 53,123,400 48,479,640 44,664,840 43,111,200 41,870,400 40,640,160

23호봉 64,606,080 60,902,160 59,056,800 53,799,240 49,111,920 45,264,120 43,801,560 42,680,880 41,417,640

24호봉 65,292,480 61,595,160 59,722,080 54,394,560 49,717,800 45,855,480 44,387,640 43,433,280 42,184,560

25호봉 65,961,720 62,230,080 60,386,040 54,987,240 50,298,600 46,416,480 45,002,760 44,126,280 42,955,440

26호봉 66,510,840 62,847,840 60,964,200 55,564,080 50,868,840 46,932,600 45,551,880 44,732,160 43,669,560

27호봉 67,069,200 63,381,120 61,509,360 56,051,160 51,332,160 47,374,800 45,995,400 45,330,120 44,264,880

28호봉 67,556,280 63,796,920 61,996,440 56,480,160 51,754,560 47,747,040 46,302,960 45,740,640 44,709,720

29호봉 67,929,840 64,183,680 62,408,280 56,881,440 52,145,280 48,103,440 46,552,440 46,201,320 45,173,040

30호봉 68,244,000 64,584,960 62,843,880 57,253,680 52,489,800 48,438,720 46,804,560 46,485,120 45,583,560

31호봉 - 64,747,320 63,113,160 57,621,960 52,891,080 48,826,800 47,088,360 46,962,960 45,901,680

*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보수기준표(장애인/일반직)*12월) + 명절휴가비(복지부 보수기준표 기본급의 120%)

*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미포함
* 촉탁의사 기본급 : 2,989,600원 / 연봉 : 기본급 * 12개월 + 명절휴가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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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비지원시설 시설별 정원표
〈2023. 1. 9.기준〉

※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시설별 직급별 정원 현황임 / 총 114개소 495명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지역자활센터
(4)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6 1 1 - 1 3
수눌음 지역자활센터 8 1 1 1 2 3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7 1 1 1 1 3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5 1 1 - - 3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2급 3급 5급 7급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4)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5 1 1 2 1 -
제주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
센터 반짝 3 - - 3 - -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자활지원센터 6 1 1 3 1 -

여성의 쉼터 불턱 6 1 - 3 1 1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5)

제주YWCA 통합상담소 4 1 - 3 - -

제주여성상담소 4 1 - 3 - -
제주YWCA여성쉼터 5 1 1 2 1 -
그린터 8 1 1 4 2 -
큰퐁낭쉼터 5 1 - 3 1 -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2급 3급

가정폭력
보호시설

(8)

가정행복상담소 6 1 1 4
제주가족사랑상담소 5 1 1 3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8 1 1 6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8 1 1 6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16 1 1 14
생명의 샘 7 1 1 5
뜨樂(구, 가족사랑쉼터) 8 1 1 6
쉴만한 물가 6 1 1 4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노인복지시설
(3)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9 1 1 1 2 4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7 1 - - 1 5
제주노인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5 - - 1 - 4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4급

지역아동센터
(65)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 3 1 2
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2 1 1

고산지역아동센터 2 1 1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아동보호
전문기관(2)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 1 4 7 3 5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2 1 3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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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엄지역아동센터 2 1 1
김녕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2 1 1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3 1 2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2 1 1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2 1 1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2 1 1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2 1 1
봉개 지역아동센터 2 1 1
봉아름 지역아동센터 2 1 1
빛과 소금 지역아동센터 2 1 1
새순 지역아동센터 3 1 2
수정 지역아동센터 2 1 1
신촌 지역아동센터 2 1 1
외도 지역아동센터 3 1 2
용담 지역아동센터 3 1 2
우도 지역아동센터 2 1 1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3 1 2
우리하도 지역아동센터 2 1 1
원 지역아동센터 2 1 1
이호 지역아동센터 2 1 1
제일 지역아동센터 3 1 2
조천 지역아동센터 2 1 1
종달 지역아동센터 2 1 1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3 1 2
청수 지역아동센터 3 1 2
하소로 지역아동센터 2 1 1
한라 지역아동센터 2 1 1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2 1 1
함덕 지역아동센터 2 1 1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3 1 2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 2 1 1
홍익 지역아동센터 2 1 1
화북 지역아동센터 2 1 1
가마 지역아동센터 2 1 1
감산 지역아동센터 2 1 1
대정골 지역아동센터 2 1 1
대정 지역아동센터 2 1 1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2 1 1
동홍 지역아동센터 2 1 1
모슬포 지역아동센터 3 1 2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2 1 1
보목 지역아동센터 2 1 1
비전 지역아동센터 3 1 2
삼육 지역아동센터 3 1 2
샘물 지역아동센터 3 1 2
샘솟는 지역아동센터 3 1 2

성산포 지역아동센터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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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학대피해아동
쉼터
(3)

빙새기 그룹홈 6 1 - 1 - 4
아이오름 그룹홈 6 1 - 1 - 4
보듬이 그룹홈 6 1 - 1 - 4

공동생활가정
(4)

제주몽생이 그룹홈 3 1 - - - 2
제주소나이 그룹홈 3 1 - - - 2
예향원그룹홈 3 1 - - - 2
예향숲그룹홈 3 1 - - - 2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피해장애인

쉼터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
쉼터 쉼팡 7 1 - 1 2 3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4급
아동복지
시설(이용)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
지원전담기관

3 - 3

시설유형 시설명 계 1급 4급

다함께
돌봄센터(2)

다함께돌봄센터 2 1 1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2 1 1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청소년
복지시설

(8)

제주도청소년일시쉼터(고정형) 10 1 - - 9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6 1 - - 5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1 - - 5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1 - - 5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6 1 - - 5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9 1 - - 8
이시돌숨비소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1 - - 2
빌라수산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1 - - 2

성읍 지역아동센터 2 1 1
소망 지역아동센터 2 1 1
다솜 지역아동센터 2 1 1
신풍 지역아동센터 2 1 1
신흥 지역아동센터 2 1 1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 2 1 1
안덕 지역아동센터 2 1 1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2 1 1
위미 지역아동센터 2 1 1
중문 제일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2 1 1

중문 지역아동센터 3 1 2
서귀포시공립혼디지역아동센터 3 1 2
LH행복꿈터삼화 지역아동센터 3 1 2
꿈지킴이 지역아동센터 2 1 1
담쟁이지역아동센터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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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다문화가족지
원센터/건강가
정지원센터(2)

제주시가족센터(통합형) 14 1 1 3 7 2

서귀포시가족센터(통합형) 11 1 1 3 2 4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
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

의사

노숙인시설
(2)

제주시 희망원 21 1 1 1 - 5 4 5 2 1 1
서귀포시 사랑원 19 1 1 - - 5 5 3 2 1 1


